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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/정차 위반 안내

주차(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)

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
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.

정차(도로교통법 제2조 23호)

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.

관련법규(도로교통법)

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
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
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
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교차로 / 횡단보도 /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. 다만,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
주차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
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,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
에 한한다.
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
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도로교통법 제33조 (주차금지 장소)

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.

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
 >  >  > 전자민원 분야별민원안내 교통/자동차 주정차위반

주정차위반 주정차단속안내 무단방치차량처리 화물운송인허가

자동차 검사안내 문자신청 자동차 체납내역 조회,납부 의무보험 가입조회 확인

주정차위반

(http://www.yeosu.go.kr)

/www/eminwon
/www/eminwon/field
/www/eminwon/field/transfer
/www/eminwon/field/transfer/parking_violation
/www/eminwon/field/transfer/parking_violation
/www/eminwon/field/transfer/control_parking
/www/eminwon/field/transfer/leaving_car
/www/eminwon/field/transfer/cargo_transport
http://www.ts2020.kr/html/csc/iac/InqListCAISmsServReq.do
https://www.wetax.go.kr/main/
https://www.car365.go.kr/


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
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
터널 안 및 다리 위
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도로교통법 제34조 (정차·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

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 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

주/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

차종별
해당법조문(도로교

통법)

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

승합자동차, 4톤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
건설기계

승용자동차, 4톤이하 화물
자동차

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
내 제32조 

제33조 
제34조

50,000 40,000

같은 장소에서 2시간 초
과시

60,000 50,000

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전 자진 납부할 경우 20% 과태료 감경

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5%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마다 1.2% 증가산금 부과

견인대행업체 현황

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견인차량 전화번호

여천레카 여수시 서교동 30 정태도 3 061-642-0108

통일레카 여수시 신기동 9-15 박여정 2 061-692-0237

견인요금표

대상차량

견인요금

기본요금 (편도 5킬로미터까지) 추가요금 (매 킬로미터 추가시)

2.5톤 미만 25,000원 1,000원

2.5톤이상~6.5톤미만 30,000원 1,400원

6.5톤이상 40,000원 2,500원

(http://www.yeosu.go.kr)



주차위반 업무처리도

의견진술

불법주,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
어지며,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.
신청 방법 : 시청 방문, 서면
제출 서류 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 [응급환자(수송/치료)확인서 및 차량고장확인서등]

이의신청

의견진술(1차)에 불복이 있을 경우,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
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.
신청 방법 : 시청 방문, 서면
제출 서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

주차위반 단속 (시청)

시청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

주/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차량고장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: 단
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(법규 : 도로교
통법 제160조), 시행규칙 제 142조

의견진술 심의

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

의견진술 수용 : 과태료 미부과
의견진술 미수용 : 과태료 부과

과태료 부과

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: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
에 관할 시장에게 이의제기 (법규:도로교통법 제160조)

비송사건처리

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

(http://www.yeosu.go.kr)



제출 서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

과태료 납부안내

과태료 금액

4만원 : 승용자동차, 4톤이하 화물자동차
5만원 : 승합자동차, 4톤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

납부방법

무통장 입금안내

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체납 과태료를 우리시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
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.

안내전화 : 061-659-4156, 4157
무통장 입금 은행계좌 : 가상계좌 입금

입금시 차량번호로 입금(ex : 전남 32 나 1234)

압류해제

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를 즉시 해제해 드립니다. 다만 타·시도 차량은 통상 2~3시간이 더
소요됩니다.

압류권자가 해당 자치단체장 이므로 과태료 납부시 팩스를 통한 압류해제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담당직원이
해제 조치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 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.

COPYRIGHT ⓒ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http://www.yeosu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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